
기계식 주차장 배수작업 중 작동으로 인한 끼임사고
재 해 개 요

2018년 7월 4일 18:0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**빌딩 내 기계식 주차기에서 사업주와 

재해자가 배수 작업을 위해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된 지하 1층 바닥에 양수기를 설

치하던 중, 기계식 주차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재해자가 가새구조물과 로테이션레일 

사이에 끼여 사망.

재해발생 상황도

 * 추정상황도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

재해발생 원인
❍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조치 미실시

- 사고 당시 사업주는 전원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(정지조치 미실시)

조작반 덮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기가 설치된 

지하에서 작업 중 사고 발생.

- 해당 건물의 차주들이 직접 주차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“수리·

점검 중, 작동금지”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, 제 3자가 조작

반을 작동해 주차기가 움직이면서 사고 발생.

예방대책

❍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조치 철저

-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어 정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

업주는 전원 열쇠를 통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.

- 또한 타인이 정비 등의 작업 중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

치(조작반)에 잠금장치를 하고,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“수리·점검 

중, 작동금지”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

여야 함.


